
신탁계약서 변경대비표 

 

1. 펀드명: 마이다스 단기국공채 공모주 증권 투자신탁 제 1호(채권혼합) 

 

2. 효력발생(예정)일: 2025년 12월 30일 

 

3. 정정사항 

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

제 32조(집합

투자기구의 

회계감사) 

법 시행령 

반영 

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

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

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제 1 항의 결산서류를 

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, 이 

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

(이하 생략) 

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

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

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제 1 항의 결산서류를 

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, 이 

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

다만, 법 시행령 제 2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

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다.  

(이하 현행과 같음) 

부칙 - 
<신설> 제1조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

시행한다. 

 

 


